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
2. 우리부는「철도건설법」개정('19.3.14 시행) 후속조치로,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

능평가 기준, 유지관리계획 수립시기,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 등 하위법령(규칙)에 위
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·시행규칙을 개정하고,
「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」,「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
도시설 기술기준」및「철도시설의 기술기준」을 제·개정하였습니다. 

 
3. 이에 따라, 제·개정된 법령 및 지침을 "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law.go.kr)"에 등

록하였으니, 각 기관에서는 제·개정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만
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
붙임  1.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.
      2.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.
      3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전문 1부.
      4.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전문 1부.
      5.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전문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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